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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의 평균연봉도 조사하였는데, 보험회사 자회사의 평균연봉은 

5,114만원으로 조사되어 위탁손해사정법인의 평균연봉 수준이 보험회사 자회

사의 약 78% 수준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위탁

손해사정법인은 거의 영(zero)에 가까운 매우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실현하면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직원급여 인상에 대한 동

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금융보험업 평균 대비 위탁손해사정법인의 급여수준도 비교해 보

았다. <그림 4>와 같이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금융보험업의 평균 현금급

여변화율 3.5%를 적용시 2022년 금융보험업 평균 현금급여는 8,244만원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위탁손해사정법인의 평균급여 수준은 전체 금융보험업 평균의 

약 50%(=4,084만원/8,244만원)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 금융보험업 평균 대비 위탁손해사정법인 현금급여 수준 비교

    금융보험업의 최근 10년간 평균 현금급여 증가율 3.5%가 위탁손해사정법인

의 급여수준에 매년 반영되었더라면 위탁손해사정법인의 2022년도 평균급여 

추정액은 4,399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2019년도 대비 8.7%, 현재 2022

년도 조사된 현금급여액 4,084만원에 비해서는 약 7.7% 증액된 금액이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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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위탁손해사정법인의 경영환경에서는 안정적 소득 보장에 의한 

우수인력 확보가 원초적으로 어렵고, 기존 직원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사업체의 도산 가능성 또한 높아서 위탁손해사정

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위

탁손해사정법인의 경영 악화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자 

간의 손해사정 위수탁업무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공정・불대등 계약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해결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이 문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핑계로 계속 방치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보험회

사와 손해사정업체 간에는 계약자유를 보장할 대등한 교섭력이 이미 붕괴되었

으며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율구조는 작동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재구축하여야 한다. 

위탁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하는 손해사정보수가 영업수익의 거

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비스 제공 후 지급받게 되는 손해사

정보수 수준에 따라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Ⅲ. 위탁손해사정보수 현황 및 문제점

 1. 위탁손해사정보수의 변천과정

  한국손해사정사회(2013)는 재물손해사정보수와 인보험 손해사정보수료 변천과

정을 조사한 바 있는데 1985년-2012년도 까지의 재물손해사정보수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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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urance companies must hire claims adjuster or appoint independent claims 

adjuster to process insurance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due to the lack of legal standards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work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ndependent claims adjuster, unfair 

delegation contracts are known to be rampant in the field. In order to correct 

the unilateral unfair contractual practices of insurance companies and normalize 

the outsourced insurance marke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a “standard table of independent claims adjuster fee”that applies the same 

fee to all companies in each section of the amount of the claim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ims, workload, input manpower, and 

difficulty. After that, it is believed that the normalization of the outsourced 

claim adjustment market can only be achieved by periodically increasing 

independent claims adjuster fee every year to reflect the inflation rate or the 

average salary increase in the financial insurance industry.

※ Key words : claim adjuster, Insurance Business Act, unfair contract, standard 

table of independent claims adjuster fee


